
1. 검토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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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정의견 규정에중요하게위배된점이
발견되지않음

한정의견 OO을제외하고규정에중요하게
위배된점이발견되지않음

부적정의견 규정에따라
적정하게표시하고있지않음

의견거절 검토의견을표명하지아니함

3. 검토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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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기준은지방회계법제16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3조제2항
의규정에의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위임된
지방자치단체의장이작성하는재무제표의공인회계사검토에관한
세부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재무제표검토기준」제1조 (목적)

05




